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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개요  . Ⅰ

감정평가 목적 1. 

본건은 전라남도 광양시 광영동 소재 가야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는 브라운스톤가“

야 동 층 호 층 호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의 경매 목적을 위한 감정” 117 1 101 , 2 201

평가 재평가명령 에 의함 입니다( 2026.02.19 ) .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 조건 2. 

대상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조 제 항에 따라 시장가- 5 1 “「 」

치 를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

별도의 감정평가 조건은 없습니다- .

기준시점 결정 및 그 이유 3. 

감정평가의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조에 따라 대상물건의 가격조사 완료일9「 」

일입니다2025.10.10 .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내용 4.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사전조사 현장조사에 임하여 대상 구분건물에 대하2025 09 26 10 10 , 

여 물적사항 확인과 대상 구분건물이 속한 지역의 지역 특성 조사와 실거래 가격자료 감, 

정평가사례 자료 등을 통한 제반가치형성요인을 분석하였습니다.

감정평가 방법 5. 

구분건물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조 제 항과 동 규칙 제 조에 따라 구분소유권 (1) 7 2 16「 」

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권을 일괄하여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되 이 방법으, 

로 구한 시산가액을 다른 감정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구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하나 감정평가 대상 물건의 특성 건물과 대지권 소유권이 일체로 거래되는 구, (

분건물 거래의 성격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동단) , 

지 구분건물의 가격수준 감정평가 사례가액 등 참고가격 자료를 이용하여 합리성을 검토, 

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합니다 동 규칙 조 제 항 단서.( 12 ,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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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명세표상 토지 건물가액 배분은 한국감정평가협회 한국부동산연구원 제시  (2) ·

집합건물 토지 건물 배분비율표 에 의한 배분 비율을 참작하고 대상 구분건물의 제반· , 「 」

정황 인근지가수준 대지권의 면적 건축비수준 건축물의 경과연수 관리상태 등 을 참작( , , , , )

하여 배분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 6. 

- 대상 구분건물의 호별 위치확인은 집합건물 건축물현황도 별첨 집합건축물 현황도면 참(

조 에 의합니다) .

대상 구분건물의 소유권 대지권은 미등기 상태이나 귀법원 제시 판결문 순천지원 가- ( 2024•

단 대지권경정등기청구권 에 따라 구분건물과 소유권 대지권 면적을 일괄하여 감정평64342 ) •

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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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 Ⅱ

감정평가 방법의 적용 1.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조 토지와 건물의 일괄 감정평가 에 따라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16 ( )

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 

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평가하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 

용하였습니다.

대상 물건의 개요 2. 

소재지
전라남도 광양시 광영동 846, 847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광양시 가야로 [ ; 345]

건물명 층 호수, , 브라운스톤가야 동 층 호 층 호117 1 101 , 2 201

용  도 제 종 근린생활시설2 사용승인일 2010.04.30

면  적 전유면적( )㎡ 공용면적( )㎡ 대지권면적( )㎡ 비고

기호1 층 호1 101 41.28 22.213 (93.9503) 현 공실

기호2 층 호2 201 37.84 20.361 (86.1211) 현 공실

거래사례의 선정 3. 

동 단지 및 인근 구분건물 거래사례  (1) ·
출처 국토교통부 실거래 자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 ]

비교 거래사례의 선정 및 사유(2) 

아파트 단지 내 상가건물인 동 집합건물은 총 개호 구분건물로 구성되어 수량이 적어 최근 8

거래사례가 없고 인근지역에서도 유사한 아파트 단지 내 유사형 구분건물의 거래사례가 상, 

기 사례가 전부이므로 가장 최근의 동단지 거래사례이고 물적유사성이 높고 개별분석이 , , , 

가능하고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상 소유권이전 등기 완료된 사례 를 선정하였습니다, < b,c> .

거래 

사례
소재지 건물명 층 호수/

전유면적 

( )㎡

대지권면적 

( )㎡
거래금액 원( )

거래시점

사용승인일

a
광양시
광영동
755-1

가야아파트

상가동
층1 /○○○ 23.07 17.5 40,000,000

2022.10.19

1992.04.03

b
동 소
외846

브라운스톤

동117
층1 /○○○ 40.32

미등기
적정면적( )

151,020,000
2020.03.20

2010.04.30

c
동 소
외846

브라운스톤

동117
층2 /○○○ 36.96

미등기
적정면적( )

78,980,000
2020.03.20

201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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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보정 4. 

비교사례는 동단지 집합건물 내 구분건물로서 동단지 및 인근 상업용 부동산의 시장 동향을 

고려할 때 정상 거래로 판단되므로 사정보정 요인 없습니다. (1.000)

시점수정 5. 

시점수정 방법- 

한국부동산원이 매분기 조사 발표하는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 조사 자료 중 전라남도 집합

상가 자본수익률를 이용하여 시점수정합니다.

시점 수정률 산출- 

집합상가■

지역■ 전라남도 : (2020.03.20~2025.10.10)

년 분기 2020 01 : 0.35

년 분기 2020 02 : 0.26

년 분기 2020 03 : 0.17

년 분기 2020 04 : 0.21

년 분기 2021 01 : 0.22

년 분기 2021 02 : 0.47

년 분기 2021 03 : 0.36

년 분기 2021 04 : 0.24

년 분기 2022 01 : 0.27

년 분기 2022 02 : 0.22

년 분기 2022 03 : 0.13

년 분기 2022 04 : -0.07

년 분기 2023 01 : -0.3

년 분기 2023 02 : -0.29

년 분기 2023 03 : -0.34

년 분기 2023 04 : -0.28

년 분기 2024 01 : -0.1

년 분기 2024 02 : -0.03

년 분기 2024 03 : -0.03

년 분기 2024 04 : -0.11

년 분기 2025 01 : -0.3

년 분기 2025 02 : -0.41

년 분기 이후 년 분기 자료2025 03 : -0.41 (2025 02 )

시점수정률■ 

(1+0.0035*12/91)*(1+0.0026)*(1+0.0017)*(1+0.0021)*(1+0.0022)*(1+0.0047)*(1+0.0036)*(1

+0.0024)*(1+0.0027)*(1+0.0022)*(1+0.0013)*(1-0.0007)*(1-0.003)*(1-0.0029)*(1-0.0034)*

(1-0.0028)*(1-0.001)*(1-0.0003)*(1-0.0003)*(1-0.0011)*(1-0.003)*(1-0.0041)*(1-0.0041*

102/91) ≒ 배0.998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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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형성요인 비교6. 

기호 층 구분건물1(1 ) ■ ■

  

구      분 격 차 율
비    고

요인구분 세 항 목 사례b 대상

일반요인 1.00 1.00 같은 집합 건물로 대등함.

지역요인 1.00 1.00 같은 집합 건물로 대등함.

외부
요인

고객의 유동성과 적합성

1.00 1.00 같은 집합건물로 대등함.

도심지 및 상업 업무시설과의 접근성

대중교통의 편의성

배후지의 크기

상가의 성숙도 차량이용의 편의성, 
가로의 폭 구조 등( ) 

내부
요인

단지 내 주차의 편리성 공실률, 

1.00 1.00 같은 집합건물로 대등함.

건물의 관리상태 및 각종설비의 유무

건물전체의 임대료수준 및 임대비율

건물의 구조 규모 최고 층수, , , 
마감상태, 

개별적
요인

층별 위치별 향별 효용, , 

1.00 1.00

층별 위치별 효용도 면적 동단지 , , (

평균적 규모 등에서 대상 구분건) 

물과 대등함.

주출입구와의 거리 에스컬레이터, , 

엘리베이터와의 거리 향별 효용, , 

전유부분의 면적 대지권의 크기 기타, , 

주차장 등의 유무

기타
요인

기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00 1.00
같은 집합 건물로 인근 배후지 등 

대등함.

누    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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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층 구분건물2(2 ) ■ ■  

구      분 격 차 율
비    고

요인구분 세 항 목 사례c 대상

일반요인 1.00 1.00 같은 집합건물로 대등함.

지역요인 1.00 1.00 같은 집합건물로 대등함.

외부
요인

고객의 유동성과 적합성

1.00 1.00 같은 집합건물로 대등함.

도심지 및 상업 업무시설과의 접근성

대중교통의 편의성

배후지의 크기

상가의 성숙도 차량이용의 편의성, 
가로의 폭 구조 등( ) 

내부
요인

단지 내 주차의 편리성 공실률, 

1.00 1.00 같은 집합건물로 대등함.

건물의 관리상태 및 각종설비의 유무

건물전체의 임대료수준 및 임대비율

건물의 구조 규모 최고 층수, , , 
마감상태, 

개별적
요인

층별 위치별 향별 효용, , 

1.00 1.10
층별 위치별 효용도에서 대상 구, 

분건물이 우세함.

주출입구와의 거리 에스컬레이터, , 

엘리베이터와의 거리 향별 효용, , 

전유부분의 면적 대지권의 크기 기타, , 

주차장 등의 유무

기타
요인

기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00 1.00
같은 집합건물로 인근 배후지 등 

대등함.

누    계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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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구분건물의 시산가액7. 

시산가액은 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함 면적비교 전유면적 대상구분건물 사례구분건물              , ( ) = /※ ※

기호 배1; 41.28 /40.32 1.024( )◀ ㎡ ㎡≒

기호 배2; 37.84 /36.96 1.024( )◀ ㎡ ㎡≒

시산가액은 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함.※

참고가격 자료. Ⅲ

인근 구분상가의 가격 수준1. 

인근 유사 

구분건물의 가격 

수준

아파트 단지의 입지조건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위치 등을 종합 고려할 때 , 

고객 통행량의 감소 지역 상권의 침체 등으로 층 기준 전유면적 당 약 , 1 ( ) ㎡

원 내외 호가수준으로 판단되나 상업용 부동산으로서 수익성을 담3,700,000 , 

보하지 못합니다.

최근 인근 구분상가 감정평가 사례2. 

출처 협회 감정평가정보[ : ]

소재지 건물명 층 호수/
전유면적
( )㎡

대지권
( )㎡

감정평가
목적

감정평가액
기준시점

사용승인일

광양시
광영동
외846

브라운스톤 

가야 동117
1/○○○ 40.32 미등기 법원경매 151,000,000

2025.10.02

2010.04.30

동 소
외846

브라운스톤 

가야 동117
2/○○○ 36.96 미등기 법원경매 79,000,000

2025.10.02

2010.04.30

법원 매각 통계 자료3. 
출처 법원경매정보[ : ]

 

용도별 통계
전라남도 광양시 상가 오피스텔 근린시설( , , )

매각 건수 매각가율(%)

최근 년간1 22 54.7

구 분
거래

사례
거래사례가액 원( )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형성

요인비교

면적비교

전유면적( , )㎡
시산가액 원( )

기호1 b 151,020,000 1.000 0.99869 1.000 1.024 154,000,000

기호2 c 78,980,000 1.000 0.99869 1.100 1.024 89,000,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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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액 결정 및 의견. Ⅳ

감정평가액 1. 

결정의견 2. 

대상 구분건물의 특성으로 다른 방법을 이용하여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의 합, 

리성을 검토하기 곤란하므로 참고가격 자료 인근 집합구분 상가의 거래가격수준 인근 , ( , 

구분상가의 감정평가 사례가액 수준 인근 유사 구분상가의 시세 수준 상가 등 낙찰가, , 

율 통계자료 등 를 통하여 볼 때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의 시장성과 합리성이 )

인정되므로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상기 시산가액을 대상 구분건물의 감정평가액, 

으로 결정합니다.

구분 감정평가액 비고

기호1 154,000,000 공실

기호2 89,000,000 공실

합 계 \243,000,000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비    고

공   부 사   정
감정평가액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

s-경-2025-0920(2)

Page : 1 

1동건물의 표시

전라남도

광양시 광영동 846 근린생활 철근콘크리트구조

[도로명주소] 847 시설 (철근)콘크리트지붕

전라남도 브라운 지상2층

광양시 가야로 스톤가야 지1층 32.885

345 117동 1층 228.845

2층 219.385

대지권의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1.전라남도

광양시 광영동 846 대 제2종일반주거지역 37,945.2

2.전라남도

광양시 광영동 847 대 제2종일반주거지역 1,308.7

(내)

1 전유부분의 " 제2종근린 1층101호

41.28건물의 표시 생활시설 철근콘크리트구조 일괄감정평가41.28 154,000,000

공유면적포함

대지권의종류 1,2 소유권 (93.9503)

(93.9503)대지권의 비율    대지권 미등기-----------

(39,253.9)

토지·건물 배분내역

토  지 : 46,200,000

건  물 : 107,800,000

(내)

2 전유부분의 " 제2종근린 2층201호

37.84건물의 표시 생활시설 철근콘크리트구조 일괄감정평가37.84 89,000,000

공유면적포함

1,2 소유권 (86.1211)

(86.1211)   대지권 미등기-----------

(39,253.9)

토지·건물 배분내역

토  지 : 35,600,000

건  물 : 53,400,000

합   계 \243,000,000.-

써치감정평가사사무소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통상황     (3) 건물의 구조   (4) 이용상태    
   (5) 설비내역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7) 인접 도로상태 등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9) 공부와의 차이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s-경-2025-0920(2)

Page : 1

(1) 위치 및 주위환경

 

전라남도 광양시 광영동 소재 가야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고, 서측은 녹지지대, 동측은

아파트 지대로서 주거환경 무난합니다.

 

 

(2) 교통상황

 

간선도로 접근성, 대중교통 등 도로교통 사정, 단지 내 도로망 상태 무난합니다.

 

 

(3) 건물의 구조

 

집합건물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2층 근린생활시설 내 1층 101호, 2층

201호 단위 구분건물로서,

1동 건물의 외벽은 콘크리트 벽체위 외장석재 마감

내벽은 몰탈위 페인팅, 1,2층 일부는 스텐샷시 강화유리

창호는 샷시 창호(2층)임.

 

 

(4) 이용상태

 

1층 101호는 공실상태이고, 102호와 경계벽 없으나, 호별 식별이 가능하고, 경계벽 설치가

용이하고,

2층 201호는 공실상태이고, 202호와 경계벽 없으나, 호별 식별이 가능하고, 경계벽 설치는

용이합니다.

 

 

(5) 설비내역

 

급, 배수설비 구비하였으나, 현 상가전용 급수 공급이 되지 않아, 별도 급수원 공급시설이

필요하고(1층 편의점 임차인에 구두 확인), 화장실 위생설비, 승강기 설비(현재

미가동)구비하였습니다.

써치감정평가사사무소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통상황     (3) 건물의 구조   (4) 이용상태    
   (5) 설비내역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7) 인접 도로상태 등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9) 공부와의 차이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s-경-2025-0920(2)

Page : 2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부정형 완경사이고, 아파트 용지입니다.

 

 

(7) 인접 도로상태등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중로에 접하고, 단지 내 도로망 상태 양호합니다.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임대내역 미상입니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가압류 등 등재되어 있고, 대상 구분건물의

대지권이 미등기상태이나 귀법원 제시 판결문에 의하여 대지권 소유권 면적을 확정하여

구분건물과 일괄 감정평가하였습니다.

써치감정평가사사무소



s-경-2025-0920(2)

위 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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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전라남도 광양시 광영동 846 브라운스톤가야 117동 1층 101호외

써치감정평가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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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별 배 치 도
Page : 1

써치감정평가사사무소



사 진 용 지

s-경-2025-09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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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집합건물 외관

대상 집합건물 전면 도로면

써치감정평가사사무소



사 진 용 지

s-경-2025-09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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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집합건물 후면 모습-2층 (지면과 평탄함.)

1층 101호 입구 모습

써치감정평가사사무소



사 진 용 지

s-경-2025-09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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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101호 내부-왼편 101호, 오른편 102호임(경계벽 없음)

2층 201호 전면

써치감정평가사사무소



사 진 용 지

s-경-2025-09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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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201호 복도부 모습

2층 201호 내부 모습-오른편 201호, 왼편 202호(경계벽 없음)

써치감정평가사사무소



1. 저희 써치감정평가사사무소의 업무에 협조하여 주심에 대하여 감사드리오며, 귀 법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6.02.19자 귀 제 『2025타경52038(2)』호로 의뢰하신 『전라남도 광양시 광영동 846

브라운스톤가야 117동 1층 101호』건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감정하여 회보합니다.

문서번호 :

시행일자 :

수    신 :

참    조 :

제    목 :

s-경-2025-0920(2)

2026-03-0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사법보좌관 정광국

경매8계

감  정  의  뢰  에  대  한  회  보

회   보   서

지
 
시

결

재

·

공

람

선
결

일자
시간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접
 
수

우)58161 전라남도 화순군 청풍면 선하동길 48 써치감정평가사사무소
E-Mail : search1@KAPALAND.CO.KR  

TEL. 061-372-7160
FAX. 062-443-7167

1. 감정평가서 1 부첨      부 :

2. 회보서 1 부

써치감정평가사사무소 



수수료 청구서

과          목 금          액 비          고

문서번호 :

평 가 수 수 료 ― 

 
 

여      비 ― 

물건조사비 ― 

공부발급비 ― 

기타  실비 ― 

특 별 용 역 비 ― 

공  급  가  액 ―  

부    가    세 ― 

합          계 ― 

기납부 착수금 ― 

정 산 청 구 액 ― 

붙   임 :  감정평가서 1 부

토지조사비 ― 

청 구 내 역

( 전화: 061-372-7160, FAX: 062-443-7167 )

수    신 :

제    목 :  감정평가 의뢰에 대한 회신 및 수수료 납입통지

1.  2026.02.19   자 귀 제『 』 호로2025타경52038(2)

의뢰하신『 』 에전라남도 광양시 광영동 846 브라운스톤가야 117동 1층 101호

대하여 붙임과 같이 평가하여 회보합니다.

2. 위  건에  대하여  감정평가  보수  기준에  의거  아래와  같이  평가수수료를

청구하오니  정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계 ― 

※ 송 금 처 ※
 

실
 
 
 
 
비

 

s-경-2025-0920(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사법보좌관 정광국 귀하

써치감정평가사사무소 




